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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 <제1832호,2022. 11. 28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) 식품등에 1일 영양성분 기준치 표시를 할 때에는 별표 5의 개정규

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.



■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4] <개정 2021. 8. 24.>

[시행일]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

1. 해당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(배추김치의경우 300

억원)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

식품: 2022년 1월 1일

2.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(배추김

치의경우 300억원) 미만인영업소에서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

나 수입하는 식품: 2024년 1월 1일

3. 해당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미만인영업소에서제

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: 2026년 1월 1일

영양표시 대상 식품등(제6조제1항 관련)

1.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레토르트식품(조리가공한 식품을 특수한 주머니에 넣어 밀봉한 후 고열로

가열 살균한 가공식품을 말하며, 축산물은 제외한다)

나. 과자류, 빵류 또는 떡류: 과자, 캔디류, 빵류 및 떡류

다. 빙과류: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

라.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

마. 당류: 당류가공품

바. 잼류

사. 두부류 또는 묵류

아. 식용유지류: 식물성유지류 및 식용유지가공품(모조치즈 및 기타 식용유지

가공품은 제외한다)

자. 면류

차. 음료류: 다류(침출차ㆍ고형차는 제외한다), 커피(볶은커피ㆍ인스턴트커피는

제외한다), 과일ㆍ채소류음료, 탄산음료류, 두유류, 발효음료류, 인삼ㆍ홍삼

음료 및 기타 음료

카. 특수영양식품

타. 특수의료용도식품

파. 장류: 개량메주, 한식간장(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한다), 양조간

장, 산분해간장, 효소분해간장, 혼합간장, 된장, 고추장, 춘장, 혼합장 및 기타

장류

하. 조미식품: 식초(발효식초만 해당한다), 소스류, 카레(카레만 해당한다) 및

향신료가공품(향신료조제품만 해당한다)

거. 절임류 또는 조림류: 김치류(김치는 배추김치만 해당한다), 절임류(절임식

품 중 절임배추는 제외한다) 및 조림류

너. 농산가공식품류: 전분류, 밀가루류,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, 시리얼류 및

기타 농산가공품류

더. 식육가공품: 햄류, 소시지류, 베이컨류, 건조저장육류, 양념육류(양념육ㆍ분



쇄가공육제품만 해당한다), 식육추출가공품 및 식육함유가공품

러. 알가공품류(알 내용물 100퍼센트 제품은 제외한다)

머. 유가공품: 우유류, 가공유류, 산양유, 발효유류, 치즈류 및 분유류

버. 수산가공식품류(수산물 100퍼센트 제품은 제외한다): 어육가공품류, 젓갈

류, 건포류, 조미김 및 기타 수산물가공품

서. 즉석식품류: 즉석섭취ㆍ편의식품류(즉석섭취식품ㆍ즉석조리식품만 해당한

다) 및 만두류

어. 건강기능식품

저. 가목부터 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

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

2.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.

가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

가 제조ㆍ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

나.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

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

다. 식품,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

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,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

라.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

마.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, 식육 및 알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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